
－118 －

3) 공 사업 는 시설에 사용하는 

요한 기계와 기구

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법상 직 기업

( ：상수도, 지하철등)에 설치된 기계시설

등이거나 이에 하는 시설로서 가치가 상

당히 커야 하며, 기업회계 방식의 고정자산

으로서 리되어야 할 기 차‧ 차‧객차‧

화차‧기동차 등 쾌도차량 등이 이에 해당

된다.

사 례 ：용도폐지된 기계기구의 물품으

로의 환은(재무부 국재 1281-1777, ’82. 

5. 24 질의 회신)

○ 행정재산인 기계기구를 용도폐지하

다고 해서 바로 물품으로 환되는 것이 

아니라, 국유잡종재산으로 환되는 것임. 

다만, 용폐된 기계기구를 폐기‧해체 는 

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‧해체물 

는 철거물이 물품으로 신규 취득되는 것임.

4) 지상권,  지역권,  업권,  기타 

이에 하는 권리

“지상권”이란 공작물 는 죽목을 소유

하기 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

이다(민법 제279조).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

권을 말하므로 지상권자는 유권에 의한 

유보호청구권을 갖는다. 토지의 일부에 

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 를 특

정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그 범 는 토지의 

상하에 미칠 수도 있다.

“지역권”이란 일정한 목 을 하여 자

기토지의 편익을 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

기 지역의 편익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

말한다(민법 제291조).

“ 업권”이란 등록된 구 내에서 물

을 채굴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( 업법 

제5조  제12조).

“기타 이에 하는 권리”라 함은 ‘어업

권’ 등을 로 들 수 있다.

5) 작권,  특허권,  의장권,  상표권,  

실용신안권,  기타 이에 하는 

권리

“ 작권”은 작권법에 기 를 둔 권리

로써 문서, 기타 표 방식이나 형식의 여하

를 막론하고 학문 는 기술의 범 에 속

하는 일체의 작물에 해 작권자가 가

지는 권리이다.

“특허권”이란 특허법에 기 를 둔 권리

로써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발명

을 한 자가 그 발명에 하여 특허를 얻어 

특허권으로써 설정등록을 한 것을 말하고, 

발명품을 제작사용, 매 는 확보할 권리

를 독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.

“상표권”이란 상표권법에 기 를 둔 권

리로서 타인이 동일 는 유사한 것을 사

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이다.

“의장권”이란, 의장법에 기 를 둔 권리

로서 물품의 형상‧모양‧색채 는 이들을 

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

으키게 하는 의장의 등록권리이다.

“실용신안권”이란 실용신안법에 기 를 

둔 권리로써 물건의 형태, 구조 는 물건

실무강좌


